
제587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 안 건 명 : 태봉로 확장공사를 위한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 심 사 일 : 2013. 5. 22.

▢ 사업개요

   - 용 역 비 : 18,000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사업규모 : 태봉로(시도) 확장구간(B=20m→30m, L=120m) 교통소통대책 수립

▢ 심사결과 : 적 정(조건부)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1. 용역의 필요성

  [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  

   대상 █ 미대상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의거 

도로공사 설계 과업범위에 공사중 교통처리 관련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9년 태봉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당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용역수행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완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해당 용역업체가 부도로 인하여 보완설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각종 교통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의 

필요성이 인정됨.

 알림 : 주요 공종이 자체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추진

2.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 교통관련계획 자체품셈(한국교통기술사협회, 2012. 9)에 의해 

과다 산출된 투입인력은 적정인원으로 조정� � �

� � � � -�직접인건비�조정

� � �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기술사� ․ 보조원�
투입인원�제외

� � � �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기술사�투입비율�조정
� � � � -�직접경비�조정

� � � � � ∙ 교차로교통량�조사� :� 4개소→1개소
∴ 용역비 조정 18,000천원→8,300천원(감9,700천원, 53.9%)

3. 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 용역발주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 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 할 것

4.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 용역지연ㆍ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